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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대만 노인돌봄 영역의 이주노동*

Migrant Workers of Elderly Care in Japan and Taiwan

1) 김유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복지국가의 돌봄 영역에서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현상이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대만 모두 

노인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노동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입 규모나 활용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제도는 개호보험제도 내에서 시설을 중심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으로 이주노동자를 고

용하고 숙련을 쌓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만의 경우 돌봄 욕구가 있는 가구의 외국인 고용을 국가가 허가하는 방

식으로, 일본 대비 돌봄 영역 이주노동자 규모가 크다. 대만의 이주노동자들은 장기요양제도가 아닌 가정 내에

서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정 내 돌봄을 제공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등적 처우의 문제가 있다. 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이주노동자 정책은 장기요양 수요, 서비스 질, 인력 수급의 

안정성, 돌봄노동과 젠더 불평등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복지국가의 재생산 위기와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돌봄 영역으로 이주노동자가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돌봄의 이주노동과 관련하여 빠레냐스 등은 저개발국 여성들이 

모국을 떠나 선진국 가정에서 가사와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전 지구적 돌봄 사슬과 재생산의 

국제 분업을 지적한 바 있다(Ehrenreich & Hochschild, 2003; Hochschild, 2000; 

Parreňas, 2001). 유럽 복지국가의 선행연구들은 현금 급여와 같은 돌봄 레짐의 특징이 이

주노동 유입에 영향을 주고 돌봄 레짐과 이주 정책 등의 제도가 교차적으로 작용하여 노인돌

* 이 글은 김유휘(2018), 『동아시아 노인돌봄제도와 이주제도의 제도결합에 관한 비교연구: 노인돌봄 이주노동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의 
5~6장 내용을 발전시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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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영역에서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이주노동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Bettio, 

Simonazzi, & Villa, 2006; Da Roit, Le Bihan, & Osterle, 2007; Da Roit & Weicht, 

2013; Simonazzi 2009; Timonen, Convery, & Cahill, 2006).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경

우 노인 부모를 자녀가 부양하는 강한 가족주의적 규범을 보였으나 빠른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로 가족 내 돌봄 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돌봄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동아시

아의 노인돌봄 영역에서도 이주노동 유입 현상이 나타났으며, 동아시아 국가에서 여성 고용

의 패턴, 공공의 사회복지 제공, 돌봄 영역 노동시장 정책의 상호작용 속에서 노인돌봄의 이

주노동이 서로 다른 경로로 발전하였다(Song, 2015). 한국의 경우 돌봄 레짐 변화와 돌봄노

동시장 확대 속에 이주 정책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돌봄 영역으로 

유입되어 돌봄 영역에서 젠더화된 이주노동이 나타났다(Lee, 2018). 중국 동포라는 특수한 

위치의 이주노동자가 존재하는 한국과 다르게, 일본과 대만은 노인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주노동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국가 노인돌봄 영역에서 이주노동을 활용

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노인돌봄 영역의 이주노동자 제도 현황에 초점을 맞춰 일본과 대만의 노인돌

봄 이주노동자 유입과 활용 방식의 서로 다른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2. 일본 노인돌봄 영역의 이주노동

가. 일본 개호보험제도

일본 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현물서비스

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돌봄서비스와 예방서비스로 구분되어, 상시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요개호자 1~5등급)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요지원자 1~2

등급)에게는 예방서비스를 제공한다(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14, p. 34). 개호보험에서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서비스, 주

간보호),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서비스는 방문돌봄, 외래 환자 재활서비스, 단

기보호가 제공된다. 2015년 서비스 수급자의 74.7%가 재가서비스를 받았고 7.9%가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17.5%가 시설서비스를 이용하였다(厚生労働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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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일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은 개호직원, 방문개호원(홈헬퍼), 개호지원전문원

(케어매니저) 등이며, 개호복지사는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획득하는 자격이다. 전체 방문개호

원의 88.9%, 개호직원의 74.1%가 여성이며, 평균연령은 방문개호원이 54.3세, 개호직원이 

45.1세이다(介護労働安定センター, 2020, pp. 33, 95). 2011년 ‘향후 간호 인력 양성의 본

연의 자세에 관한 검토회’에서 개호 분야 경력 경로를 단순화하기로 제안함에 따라(厚生労働

省社会·援護局, 2011), 개호 분야 경력 경로는 개호직원 초임자 연수(구 홈헬퍼 2급)-실무자 

연수-개호복지사-인정개호복지사 체계로 구성되었다. 방문개호원의 경우 개호직원 초임자 

연수 과정을 이수한 후 방문개호원으로 일할 수 있고, 3년 이상 방문개호원 등의 개호업무 경

력을 쌓은 자는 실무자 연수(6개월 이상)를 받고 국가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개호복지사로 승

급할 수 있다.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시험 응시 자격은 실무자 연수를 이수한 개호업무 3년 이

상 경력자, 복지 관련 전문고교 졸업자, 개호복지사 양성 기관(2년 이상) 졸업자, EPA
1)
 개호

복지사 후보자이다(公益財団法人社会福祉振興·試験センター, n.d.).

나. 일본 개호 영역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일본의 재류 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유학 등의 자격 외 활

동을 제외하고 영주권자 등 신분에 따른 재류 자격(32.1%), 기능 실습(23.1%), 전문적·기술

적 분야의 재류 자격(19.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동을 목적으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

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20년 현재 일본 개호 영역의 이주노동자는 특정 활동 재류 자격 중 

경제협력협정(EAP: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기반 외국인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 개

호 재류 자격, 기능 실습 재류 자격, 특정 기능 재류 자격의 경로로 일본에 유입될 수 있다. 

2017년 이후 개호 재류 자격이 신설되고 특정 기능 재류 자격이 도입되는 등 일본 개호 영역

과 관련된 이주노동자 유입 통로가 확대되고 있다. 

1) 경제협력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EPA) 기반 외국인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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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의 재류 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현황(2019년 10월)

(단위: 명, %)

전체

전문적·기술적 

분야 재류 

자격

특정 활동 기능 실습
자격 외 활동

(유학 포함)

신분에 따른 

재류 자격

(영주권자, 

일본인의 

배우자, 정주자 

등)

기타

1,658,804
329,034 41,075 383,978 372,894 531,781 42

19.8% 2.5% 23.1% 22.5% 32.1% 0.0%

자료: 厚生労働省. (2020a). 「外国人雇用状況」の届出状況まとめ（令和元年10月末現在）. https://www.mhlw.go.jp/stf/newpage_09109.html에서 

2020. 8. 31. 인출.

경제협력협정(EAP: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기반 외국인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

(이하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는 국가 간 경제협력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에 기

반하여 간호 및 개호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이다. 2008년 일본-인도네시아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가 실시되었고 이후 2009년 필리핀, 2014년 베트남으로 대상 국가가 순차적으

로 확대되었다.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는 이주노동자를 개호복지사 후보자로 선발하

여 이주노동자들이 프로그램 기간동안 일본에서 일하면서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

는 제도이다. 일본과 송출국 정부 기관이 모집부터 배치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며, 송출국에서 

관련 자격 수료 등의 응모 조건을 갖춘 후보자들이 매칭되어 6~12개월의 일본어 연수를 받

은 후 특정 활동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한다(김진영, 2016; 박수경, 2016). 입국 후 일본

의 이주·고용 관련법, 간호·돌봄 영역, 의사소통 방식과 규범 등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시설

서비스와 재가서비스 기관이 자격을 갖춘 경우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를 통해 개호복

지사 후보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개인 가정은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고용하지 못한다.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고용하는 기관은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 및 근로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며, 이들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들은 입국 후 4년간 개호시설에서 일하고 4년차에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시

험에 응시한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개호 영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고, 이후 연장하여 

일본에 체류할 수 있으며, 동반 가족 입국이 허용된다. 불합격한 후보생은 개호시설에서 일

하면서 5년차에 국가자격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는데, 5년차에도 불합격하면 출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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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2016).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는 국가 기관에서 선발, 채용, 입국, 연수 및 고용, 자격 갱신

의 전 과정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해진 규모 내에서 이주노동자를 수용

한다. 기관은 4년이라는 제한된 기간까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고

용하고 이들이 개호복지사 자격을 얻은 경우에 한해 개호 영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한

다. 즉, 수용 규모가 제한되며 국가자격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2008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인력 도입 규모는 크지 않다. 2019년 EPA 

간호사 및 개호복지사 조사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개호복지사 후보자는 총 2196

명
2)
(外国人看護師・介護福祉士支援協議会, 2019), 2020년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개호복지사 후보자 수는 337명이었다(厚生労働省, 2020b). 

개호 자격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法務省, 2017). 외국인이 일본 개호 영역 교육

훈련기관의 과정을 이수하고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을 취득하면 개호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

록 하는 재류 자격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개호복지사 양성 시설(2년 이상)을 졸업하고 개호복

지사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면 개호 재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와 마찬가지로 개호 자격 외국인은 일본 개호 영역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

용받는다. 다만 개호 자격 외국인은 재류 자격의 정해진 목적(개호)에 한해 활동할 수 있고, 

사업장과의 고용 계약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그 외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 재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일본에 체류하도

록 할 수 있고 횟수 제한 없이 재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法務省, n.d.). 도입 시기가 비교

적 최근이고 일본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얻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호 

자격 취득자 규모는 작다. 일본 법무성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개호 자격 

취득자는 592명이다(法務省, 2020). 

기능 실습 자격은 일반 노동자가 아닌 실습생인 외국 인력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기업 및 

비영리단체에서 최대 5년까지 외국인 실습생과 고용 관계를 맺고 기능 실습을 할 수 있다. 일

본과 기능 실습 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국가이다(公益財団法人国際研

2) 2016~2018년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로 참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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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協力機構, 2020). 개호 영역 기능 실습의 경우 재가서비스를 제외한 개호사업장에서 기능 

실습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호 영역 기능 실습생에 대해서는 일본어 능력과 관련 업무 경

력3)이 요구된다. 일본 입국 후 기능 실습생은 240시간 이상의 일본어 교육, 42시간 이상의 

개호 영역 교육을 받아야 한다(公益財団法人国際研修協力機構, 2020). 기본적으로 소속된 

사업장에서 활동하며, 소속 기관의 파업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

다. 기능 실습생 재류 자격은 한정된 기간 동안 실습생 신분이라는 제한된 조건으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의 2019년 직종별 기능 실습 승인 건수 통계

에서 개호 영역 승인 건수는 1823건이었다(外国人技能実習機構, 2019).

다. 일본 개호 영역과 특정 기능 자격 도입

과거 일본 정부의 주요 이주노동자 정책은 신분에 따른 재류 자격을 제외하면, 주로 고도

의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제한된 기간 동안 거주하는 외국인 기능 실습생을 대상으

로 재류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 재류 자격을 도입하

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을 가진 외국 인력까지로 재류 자격 대상을 확대하였다. 특정 기

능 재류 자격은 2018년 내각에서 결정되었으며 2019년 말 기준 11개국(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몽고,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과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Immigration Services Agency of Japan, n.d.). ‘특정 기능 재류 

자격에 관한 제도 운용 기본 방침’에 따르면(閣議決定, 2018), 이 사업의 목적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정 기능 재류 자격은 1호와 2호로 구분된다. 특정 기능 1호는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상

당 수준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 수준과 일본어 능력(일상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수준)을 갖춘 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같은 비즈니스 범위 내에서는 직업 이동이 가능하며 1년, 6개월 혹은 4개월마다 갱

신하여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가족 동반은 불가하다. 한편, 특정 기능 2호는 14개 

3) 관련 업무 경력에는 노인 및 장애인 영역 요양 제공 경력, 간호 과정 수료 혹은 간호사 자격, 간병인 자격이 포함된다.



이슈분석 85

특정 산업 분야에서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3년, 1

년 혹은 6개월마다 갱신할 수 있고 조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 자녀 동반이 가능하다. 

특정 기능 재류 자격 노동자를 수용하는 기관은 입국하는 외국인과 적정한 고용 계약을 체

결해야 하고(내국인과의 임금 차등 금지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어야 한다.
4)
 수용 기관은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고용 계약 체결, 외국인 노동자 지원 계획 수

립 및 계획에 따른 지원, 관련 기관의 공지 준수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 특정 기능 외국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사전 안내, 입출국 송영 지원, 주거·생활에 필요한 계약서 

지원,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제공, 거주자 등록 등의 공식 절차에 동행, 일본어 교육 기

회 제공, 주기적 면담이다(Immigration Services Agency of Japan, n.d.). 지원 서비스의 

경우 기관이 직접 지원 계획을 수행하거나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기관에 지원 서비스를 위

탁할 수 있다.

개호 영역 방문서비스는 특정 기능 재류 자격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제외된

다. 개호 영역 사업장은 특정 기능 재류 자격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조건으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개호 영역의 기술은 개호기능평가시험을 통해, 일본어 능

력은 국제교류기금의 일본어기초시험 혹은 개호일본어평가시험(또는 일본어능력시험 N4 이

상)을 통해 검증한다. 2020년 3월 말 기준 특정 기능 재류 자격 외국인은 총 3987명이며 그 

중 개호 영역은 56명이다(出入国在留管理庁, n.d.). 현재까지 개호 영역 특정 기능 재류 자격 

노동자의 규모는 매우 작지만 개호 영역의 수용 규모가 6만 명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이주노

동자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개호 영역 이주노동자는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 특정 기능 1호 자격, 기능 실습 자

격, 개호 자격을 통해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 개호 자격, 특정 

기능 자격은 모두 일본인과 동등한 고용조건을 적용받는 노동자 신분이지만, 기능 실습 자격

4) 특정 기능 외국인 수용 절차: ① 외국인 노동자가 기술 시험과 일본어 시험을 통과함 ②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채용에 지원하거나 민간 고용
기관의 구직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용 기관과 고용 계약을 체결함 ③ 수용 기관에서 재류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증명서를 발행받음 ④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를 발행받고 일본에 입국함(Immigration Services Agency of Japan,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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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습생 신분이다. 기능 실습 자격이나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의 경우 수용 기관이 

실습생 혹은 개호복지사 후보자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며, 특정 기능 재류 자격은 수용 기관

이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경우 개호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계속 개호 영역에 종사하는 경로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4

년 이상 활동한 후 특정 기능 1호를 신청하는 경로가 가능하다.
5)
 기능 실습 자격으로 입국한 

경우 기능 실습 2호까지 마치고 특정 기능 1호 재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EPA 개호

복지사 후보자들이 국가자격을 취득한 경우 개호로 재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다(国際厚生事

業団, 2020).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가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 기능 실습 제도를 통해 

입국한 후 이동 경로가 개호 혹은 특정 기능 재류 자격과 연결되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기존 제도에서 훈련받은 인력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노인돌봄 이주노동자 활용 방식은 개호보험 공식 제도의 개호 인력 일자리로 이주

노동자를 유입시키며, 시설을 중심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으로 고용한다. 위의 여러 

재류 자격을 통해 이주노동자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으로 유입된다. 비교적 최근

에 도입된 특정 기능 자격과 실습생에 해당하는 기능 실습 자격을 제외하면, EPA 개호복지

사 후보자 제도과 개호 자격은 개호복지사 취득 조건이라는 제한이 있고,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는 수용 규모가 제한적이고 외국인을 수용하려는 기관에 대해 교육훈련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체 개호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유입 규모는 작은 수준이

다.

다음으로 돌봄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살펴보면,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과 개호 자격

은 개호복지사 취득 조건을 걸고 있고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와 기능 실습 자격은 개

호보험 체계 내에서 연수와 훈련을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제도 내에서 이주노

동자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진다. 또한 내국인과 동일한 고용조건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낮은 처우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기존 돌봄노동의 

고용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5)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로 4년간 일한 경우는 특정 기능 재류 자격을 위한 기술시험이 면제된다(法務省･厚生労働省編,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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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 노인돌봄 영역의 이주노동

가. 대만 장기요양서비스

대만의 장기요양제도는 장기요양서비스이며, 2015년 6월 3일부터 공포된 「장기요양서비

스법」(長期照顧服務法)에 근거한다(衛生福利部, 2017). 대만의 장기요양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이 

아닌 정부 재원에 기반한 서비스이며, 2017년부터 시행된 ‘장기요양계획 2.0’을 중심으로 

한다. 장기요양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어려움이 있거나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50세 이상 치매 환자, 신체·정신적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55~64

세 원주민, 신체 및 정신장애가 있거나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Taiwan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2019b, p. 71). 장기요양제도는 재가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시설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지향하며 

지역통합서비스센터, 혼합서비스센터, 장기요양스테이션으로 구성된다(Taiwan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2019b, p. 73). 서비스 이용자의 중증 정도에 따라 월 25시간, 50

시간, 90시간의 재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가 신청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재

가서비스 시간당 비용의 70~100%를 지원한다(Taiwan Today, 2015). 

돌봄 제공자가 가족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만 노인돌봄 영역의 서비스 제공자는 시설, 지

역서비스, 재가서비스의 돌봄 인력과 민간 간병인(입주 방식 포함)이다. 「장기요양서비스법」

에서 노인돌봄 인력을 장기요양요원(長照服務人員)으로 표현하고 재가서비스요원(居家服務員), 간병인

(看護工)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자격 제도는 90시간 이상의 교육, 국가기

술시험 등이 있다(Taiwan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2019b, p. 80)

나. 대만의 장기요양 이주노동자 제도

1992년 5월 8일 「취업서비스법」(就業服務法)이 제정되고 ‘외국인 초빙 고용 허가 및 관리 시행

령’(外國A牌健許可及管理辦法)이 발효되면서 대만의 외국 인력 유입이 본격화되었다. 초기 이주노동자

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집중되어 나타났으며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인력이었다(최서리, 

아시스, 마루하, 김경미, 2013, pp. 36, 39). 정부는 단기 계약 노동력으로 가정 내 돌봄과 

간병을 위한 외국인 도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다(Liang, 2014). 즉, 요양서비스

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활용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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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변화하였던 1990년대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제도화되지 않았고 대만의 노인돌봄 노동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주돌봄노동자 유입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았다

(Chien, 2018). 가정 내 돌봄(요양)을 제공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청 규모는 확대되었다.

이용자(서비스 대상자)가 돌봄(요양) 필요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는 경우
6)
나 장애 

범주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수준의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 이용자의 가족이 이주노동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勞動部勞動力發展署, n.d.). 이용자 가족은 장기요양센터의 노동자 

추천을 받은 후 채용 허가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고용주가 희

망하는 경우 노동자의 채용 허가를 갱신하여 연장된 기간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최

대 1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勞動部勞動力發展署, 2016). 중개업체는 입국 전 외국인 노동자

에게 업무 관련 훈련, 언어능력, 대만 가정에서 일하기 위한 태도를 배우는 훈련을 제공한다

(Lan, 2016). 또한 처음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가족은 보충 훈련을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대만 사회복지 영역의 이주돌봄노동자(외국인 간병인)는 2020년 7월 기준 25만 4515명

이며, 전체의 99%가 여성이다(Taiwan Ministry of Labor, 2020). <표 2>와 같이 다수의 

이주돌봄노동자가 가정 내에서 돌봄(요양)을 제공한다. 이주돌봄노동자들은 주로 동남아시

아 국가 출신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순이었다. 2019년 이주노동자 관리 및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전 돌봄 제공자는 대부분 가족원(전체의 

85.6%)이었으며, 이주노동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대안은 가족원(55.7%), 시설(23.4%), 내국

인 간병인(12.7%) 순으로 나타났다(統計處, 2020). 즉, 가족원이 제공했던 가정 내 노인돌봄

을 이주노동자가 대체하여 수행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표 2. 대만 사회복지 영역 이주돌봄노동자(외국인 간병인) 현황(2020년 7월)

(단위: 명)

구분 전체 시설 가정

계 254,515 15,294 239,221

자료: Taiwan Ministry of Labor. (2020). Foreign Workers in Productive Industries and Social Welfare by Various Type and Nationality. 

http://statdb.mol.gov.tw/html/mon/i0120020620e.htm에서 2020. 8. 31. 인출.

6) 80세 미만의 전일제 돌봄이 필요한 경우, 80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 85세 이상의 약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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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만 이주돌봄노동자의 고용조건

위 경로로 입국하여 돌봄노동자(간병인)로 일하는 경우 허가된 사업장(가구)에서 돌봄(요

양)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허용된다. 고용 허가 유효 기간 내에 고용주(가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사업장을 변경 가능하며 근로 기간을 연장하여 채용 허가 갱신을 신청하는 주체 

또한 고용한 가족이다. 또한 이주돌봄노동자가 사망 혹은 미등록 상태인 경우 고용주는 출입

국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상황 발생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주노동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만 정부는 고용주(가족)를 통해 이주돌봄노동자를 통제하고 있다

(Liang, 2014). 즉, 이주돌봄노동자는 고용주에 대한 종속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이주노동

자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고용조건에 따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없고 이주노동자의 협상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Liang(2014)은 이주돌봄노동자들이 학대와 성희롱 등에 노출될 위

험을 지적한 바 있다.

시설이 이주돌봄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대만의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과 최저임금을 모두 

적용받는다. 시설은 이주노동자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야 하고 이주노동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노동시간, 휴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Chien, 2018). 하지만 이주돌

봄노동자 중 대다수인 가정 내 이주돌봄노동자들은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1999년 대만 

정부는 가정 내 돌봄노동자와 가사도우미에 대해 초과 노동시간 산출이 어렵다는 근거로 「노

동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했다(Asato, 2017). 따라서 임금에 대해서도 내국

인 대비 차등적인 처우를 받는다. 2019년 가정 내 이주돌봄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초과 수당 

등을 모두 합하여 1만 9947(정규 급여는 1만 7550) 대만 달러(TWD) 수준이었다(統計處, 

2020). 2020년 대만의 최저임금은 월 기본급 기준 2만 3800 대만 달러(TWD) 수준이기 때문

에(勞動部, 2020). 가정 내 이주돌봄노동자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 2018년 8월 재가서

비스 인력의 44.3%가 3만 5000 대만 달러(TWD) 이상을 받고 35.6%가 3만 2000~3만 5000 

대만 달러(TWD)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Taiw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a), 전일제 재가서비스 인력의 평균 임금은 3만 8498 대만 달러(TWD)에 이른

다(Taiwan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2019b, p. 80). 즉, 장기요양 인력의 임금 

수준과 비교할 때 입주 방식 이주돌봄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매우 낮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의 실노동시간은 10.4시간(총근로시간 13.2시간에서 휴식시간 2.8시간을 제외)



90

이었고, 전체의 81.4%가 근로시간 규정이 없는 경우로 실노동시간이 10.5시간으로 나타났

다(統計處, 2020). 휴가의 경우 휴가가 있는 경우가 11.4%, 휴가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34.4%로 나타났다(統計處, 2020). 입주 방식 이주돌봄노동자들이 휴가나 근로시간에서도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입주 방식의 이주돌봄노동자는 돌봄이 필요

한 경우 수시로 즉각 노동을 수행해야 하며, 일상생활 지원과 같은 본연의 업무와 집안일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라. 소결

위와 같이 대만의 이주돌봄노동자는 대부분 장기요양서비스의 공식 제도가 아닌 개인 가

정의 돌봄 제공자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내 노인돌봄을 위한 이주노동자 고용을 허가하

는 이주 정책의 변화가 장기요양서비스가 제도화되기 전 시행되면서 대만의 가족 내 돌봄 부

족을 이주돌봄노동자들이 채우면서 제도 밖 영역의 이주돌봄노동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현재 20만 명이 넘는 이주돌봄노동자가 가정 내에서 노인돌봄을 담당하고 있다. 대만의 

이주돌봄노동자는 장기요양제도에 소속된 서비스 제공자는 아니지만 개별 가정의 장기요양 

필요에 대응하는 주요 서비스 제공자로서, 돌봄 제공의 중요한 축이자 제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

대만의 이주돌봄노동자는 장기요양제도 외부에서 저임금·저숙련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

다. 제도 밖 개인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도의 교육훈련에서 제외되고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가 불가하다. 또한 이주돌봄노동의 경우 사업장 이동의 제한, 입주 

방식의 노동 등으로 인해 개인이 교육훈련을 통해 숙련을 쌓도록 하는 유인이 부족하며, 서

비스를 제공받는 가족 입장에서도 돌봄 인력이 교육훈련을 받게끔 할 유인이 부족하다. 입주 

방식 이주돌봄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질 표준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데에서 제외되는 돌봄 제공자 규모가 커 서비스 질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 

가정 내 가족 구성원에 의한 노인돌봄 부담을 입주한 이주여성이 부담하고, 가정 내 돌봄

에 대해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있다. 대만 노인돌봄 영역에서 돌봄의 젠더불평등과 함께 이주노동자라는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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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가 작용하여 글로벌 돌봄 연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조건을 수용

하는 이주노동자를 수용함으로써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 노력

을 저해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4. 나가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과 대만의 노인돌봄 영역에서의 이주노동은 유입 규모나 활

용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경우 노인돌봄 영역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한 시기가 상대

적으로 늦은 편이다. 2000년대 중순부터 시행된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의 경우에도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주노동자를 활용했기 때문에 노인돌봄 영역의 이주노동자 규

모가 작다. 이에 비해 대만에서는 장기요양제도화보다 이른 시점부터 노인돌봄 제공자로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공식 제도가 아닌 돌봄 욕구가 있는 개별 가정이 낮은 임금

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기 때문에 현재 20만 명이 넘는 이주돌봄노동자들

이 대만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제도 내에서 일하고 숙련을 쌓는 일본의 

이주노동자와는 다르게 대만의 이주돌봄노동자들은 주로 가정 내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고 숙련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본문에서 제시한 일본, 대만 노인돌봄 이주노동자의 주요 송출국과 성별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국가에서 초국가적 돌봄의 이주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 

제도의 방향성은 공식 장기요양제도의 인력으로 이주노동자를 수용하고 차등 없는 근로조건

을 적용하는 것인 반면, 대만의 이주돌봄노동자는 가정 내 가족 구성원에 의한 돌봄을 대체

하는 방식으로 등장하여 가정 내 돌봄이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채 이주노동자라는 차등적 위치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젠더 불평등의 개선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주돌봄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식은 장기요양제도의 서비스 질과 인력 수급 차원의 안정

성, 돌봄노동시장과 돌봄의 젠더 불평등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 한국의 경우 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이주노동자 프로그램은 시행되지 않지만, 이미 중국 

동포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 장기요양제도의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제도 밖에서 간병인으로 다수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돌봄 일자리는 낮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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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처우 문제가 있고 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일자리이

다. 장기요양제도의 요양보호사도 낮은 처우 조건으로 일하고 있으며, 제도 밖 간병인의 경

우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하다. 대만의 사례와 같이 장기요양제도 밖의 민간 영역까지 포함하

여 이주 인력을 허용할 경우 이주노동자들이 제도 밖의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고용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서비스 질이 낮고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한국 간병인 영역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장기요양 

욕구 증가에 따라 인력 수급을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이주노동자를 고려하게 된다면, 일

본의 제도가 주는 함의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식 제도 내에

서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과 고용조건을 적용하여 이주노동자를 수용하는 방식은 서비스 질

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제도의 인력 양성과 훈련 체계 속

으로 이주노동자가 포함되도록 설계하고 있고 기관이 이주노동자에게 교육훈련과 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설계하는 방식 또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설계는 기존 

장기요양제도에서 체계적으로 장기요양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을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

로 한다. 하지만 한국 장기요양제도에서는 현장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미비하며 구조적으로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모두 교육훈련에 투자할 유인이 부족하다. 

결국 한국 장기요양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존 제도의 교육훈련과 보상 체계에 대

한 개선이 중요하다. 또한 일본과 같이 장기요양제도의 인력으로 이주노동자를 유입시켜 숙

련을 쌓아 일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현재 제도 밖 영역을 포함하여 노

인돌봄의 제공자로 일하는 중국 동포 등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분석과 관련 정책이 사전적으

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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